






청 도 도 다 과 같 개 한다

시행규 지 시행 하 라 한“ 6 2 2 ” “ ( “ ”「 」

다.) 9 항 한다2 2 ” .

지 시행 하 라 한다 한다“ ( “ ” .)” “ ”

19 골프 원 콘도미니엄 원 에 승마 원 가하여 골프“ ” “․

원 승마 원 콘도미니엄 원 한다” .․ ․

항24 1 12 골프 원 콘도미니엄 원 과 골프 원“ ” “ ․

승마 원 콘도미니엄 원 하고 골프 콘도미니엄과” “ ”․

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한다“ ” .․ ․

43 한다“ ” “ ” .

항 단 다 과 같 신 한다60 2 2 .

다만 주택에 한 재산 액 만원 하 경우에는 납 월, 5 7 16

월 지 하여 시에 과징수할 수 다7 31 .․

74 채 한 지하 원 원료 하여 직 생산하는 채“ ”

지하 원 채 하는 한다“ ” .

75 한다“1,000 2” “1,000 5” .

시행1 ( )

경과2 ( ) 시행 당시 규 에 하여 과 또

는 감 하 거나 과 또는 감 하여야 할 도 에 하여는 규

에 한다.



신구조문 대비표․

무공무원 수납11 ( ) 시행
규 6 2 2 에 “
가 하는 액 하 액 지
라 함 납 고지” 매당1

액 가산 한다 천원( ) 500
하 도 말한다.
천재 등 한 한 연12 ( )

납 무 또는 특별징수 무①
가 26 2 지 시행

하 라한다( “ ” .) 규11
에 하여 한 연 고

하는 에는 시행규 규9
에 한 신청 규 한
한내에 납 지 할하는 시 수․
에게 하여야 한다.

생 략( )②～⑤

납 무 등19 ( ) 취득 는①
동산차량 계 비 항공․ ․ ․ ․ ․ ․
업 어업․ ․골프 원 콘도미니엄․
원 또는 합체 시 원
취득에 하여 그 취득 에게

과한다.
생 략( )②～④

신고 납 등24 ( )
생 략( )①

생 략1. 11. ( )～
12. 골프 원 콘도미니엄 원
과 합체 시 원 에

어 는 골프 콘도미니엄과
합체 시 재지․ ․

간 연간 수
생략13. 14. ( )～

무공무원 수납11 ( )「지
시행 하 라한다( “ ” .) 9」
항2 2 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.

천재 등 한 한 연12 ( )
------------------①

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---.

행과 같( )②～⑤

납 무 등19 ( ) ------①
--------------------------
골프 원 ․승마 원 콘도․
미니엄 원 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----
-------.

행과 같( )②～④

신고 납 등24 ( )
행과 같( )①

행과 같1. 11. ( )～
12. 골프 원 승마 원 콘․ ․
도미니엄 원 ----------
------골프 승마 콘도미 니엄․ ․
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.
행과 같13. 14. ( )～



특허 등 등43 ( ) 특허 실․

신안 또는 에 하여 등

에는 다 각 에

하여 등 납 하여야 한다.

생략1. 2.( )～

과 납60 ( )

생 략( )①～②

생략1. ( )

주택 건 물 산 액2. : 2

매 월 월1 7 16 7 31

지 나 지 월, 2 1 9 16

월 지9 30

신〈 〉

납 무74 ( ) 채 한 지하 원

원료 하여 직 생산하는

채 는 지역개 납 할 무

가 다.

과75 ( ) 지하①

원에 한 지역개 는채

물가액 1,000 2 한다.

특허 등 등43 ( ) --

---------------- 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.

행과 같1. 2.( )～

과 납60 ( )

행과 같( )①～②

행과 같1. ( )

2. 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.

다만 주택에 한 재산 액 만원, 5

하 경우에는 납 월7 16

월 지 하여 시에 과7 31 ․

징수할 수 다.

납 무74 ( ) 지하지원 채 하

는 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.

과75 ( ) ① 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1,000 5---.



제 조 납 무 등105 ( ) 취득 는 동산 차량 계 비 항공· · · ·①

업 어업 골프회원· · · · ·승마회원 미니엄회원 또․

는 종합체 시 회원 취득에 하여 당해 취득물건

골프회원( ·승마회원 미니엄회원 종합체 시․

회원 골프 ·승마 미니엄 종합체 시․

를 말한다 에 그 취득 에게 과한다) . 개< 1963.12.14, 1966.8.3,

1973.3.12, 1984.12.24, 1990.12.31, 1993.6.11, 1994.12.22, 1997.8.30,

1999.12.28, 2005.12.31>

동산 차량 계 비 항공 업 어업 골프회원· · · · · · · ·②

·승마회원 미니엄회원 또는 종합체 시 회원 취․

득에 어 는 민 업 수산업 산림 원 조· · · ·「

리에 한 률 건 계 리 동차 리 또는 항공 등· ·」

계 령 규정에 한 등 등록등 행하 아니한 경 라·

사실상 로 취득한 에는 각각 취득한 것 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

또는 양수 각각 취득 로 한다 다만 차량 계. , ,

비 항공 주문에 하여 건조하는 승계취득 경 에·

한한다. 개< 1973.3.12, 1974.12.27, 1976.12.31, 1984.12.24,

1986.12.31, 1990.12.31, 1993.6.11, 1994.12.22, 1997.8.30, 2005.12.31>

제 조 특허 등록 등145 ( ) 특허 실 신안 또는· 에

하여 등록 에는 다 각호 에 하여 등록 를

납 하여야 한다. 개< 1979.12.28, 1991.12.14, 2005.12.31>

상 에 한 특허 등 전 매 건당 원1. : 1 6,000

2. 상 원 로 한 특허 등 전 매 건당 원: 1 9,000

본 신[ 1976.12.31]

제 조 과 상253 ( ) 역개 는 역 균형개 수 개 과 수



원보호등에 는 원 확보하 하여 전 수 양수 전(

수를 제 한다 하수 천수를 포함한다 하 같다 하 원)· ( . )· ·

컨테 너를 취 하는 를 하는 컨테 너로 통령령 정

하는 것 과 상 로 한다. 개 본 신< 1994.12.22>[ 1991.12.14]

제 조 납 무254 ( ) 역개 납 무 는 다 각호 같다.

전 수 수를 하여 접 수력 전양수 전 제 한다1. : ( )

하는

하수 하수를 개 하여 수로 제조 매하거나 수2. : ·

로 활 하는 등 하수를 하 하여 채수하는

하 원 하 원 채 하는3. : 개정< 2005.12.31>

컨테 너 컨테 너를 취 하는 를 하여 컨테 너를4. :

출항하는

원 력 전 원 력 하여 전 하는5. :

제 조 과 과257 ( ) 역개 과 과①

다 각호 같다. 개정< 1994.12.22, 1999.12.28>

전 수 전에 물 제곱미터당 원1. : 10 2

하수2.

가 수로 매하 하여 채수 물 제곱미터당 원. : 1 200

나 수로 하 하여 채수 천수 제곱미터당 원. : 1 100

다. 가 나 로 하거나 수로 하 하여

채수 천수 물 제곱미터당 원: 1 20

하 원 채 물가액3. : 1,000 5

컨테 너 컨테 너 티 당 원4. : 1 (TEU) 15,000

사는 조례가 정하는 에 하여 역개 제 항1②

안에 가감 조정할 수 다100 50 .



□

제 조 납 수납9 ( ) 납 무 또는 특 징수 무 가①

단체 징수 납 하는 에는 현 또는 에 한「

납 에 한 률 에 한 로 를 납 하 그 납 고,」

신고납 또는 촉 등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· . 개정<

2005.1.5>

는 단체 고 또는 수납 리점②

단체 고업무를 행하는 포함한다 하( .

항에 같다 에 수납하여야 하 무공무원 를 수납할 수) ,

없다 다만 다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에는 무공. ,

무원 를 수납할 수 다. 개정< 1998.7.16, 2005.12.31>

수납 리점 없는 등 로1. ·

단체 조례가 정하는 역에 수납하는 경

단체 조례가 정하는 액 하 액 를 징수2.

하는 경 <개 2005.12.31>

제 조 신고 납86 ( ) 제 조 규정에 하여 취득 를 신고120①

하고 하는 는 행정 령 정하는 취득 등록 신고

에 취득물건 취득 등 하여 과 물건 를·

할하는 시 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· . 개< 2005.1.5>

제 조 규정에 하여 취득 를 납 하고 하는 는 행120②

정 령 정하는 납 에 하여 과 물건 할 시·

고에 납 하여야 한다.< 문개 2003.12.30>


